
참고  국제공동연구 관련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개정안 확정 안내

 ※ 해외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개정안이 
1.30(화)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.6(화)부터 시행 예정입니다. 이에 따라 국내기관과 
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
참여가 가능하오니,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

❍ (현행) 대상국가의 협력연구자(기관)는 공동연구개발기관 형태가 아닌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‘연
구개발기관 외 기관’으로 명시하여 참여하여야 함

  -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｣ 개정 예정(2.6 시행)으로, 국내기관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해외
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 가능

 <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내용 >

- 연구개발기관 :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(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

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.)
-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: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(연구

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)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

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

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

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.

<Q&A>

Q1. 개정전에 공고된 국제공동연구 과제에도 개정사항이 적용되는지?

 - 개정전에 공고된 국제공동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개정된 이후 적용이 가능합니다. 혁신법 개정 

시행은 1~2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, 4월 개시 예정 과제의 경우 협약 전 변경 절차를 통

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며, 현재 연구개발기관으로 지

원하셔도 무방합니다.

Q2. 기존에 수행되는 국제공동연구 과제에도 개정사항이 적용되는지?

 - 기존 수행중인 국제공동연구 과제에 대해서도 개정된 이후 적용이 가능합니다. 기존 해외 기

관이 연구개발기관으로 지위 변경을 원할 시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에

서 연구개발기관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.

  * 참고 : 혁신법 시행령(안)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